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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

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) WO

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)

품
WP

다 별표 중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역내가) 6 , 치포함 공정 또는,

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

역에서 생산된 물품

PSR(1)

라 페루와의 협정 제 조 영역 원칙 의 적용을 받는 물품) 3.15 ( ) OP

해당 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공제법인 경(1) “BD"(

우 또는 집적법인 경우 를 함께 적습니다) ”BU"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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